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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석유류 판매가격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 9월 20-30일 5개 지역 대상 … 정유4사 담합조사도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기업에 이어 전국 주유소의 유류 판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9월20일부터 본부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가 합동으로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

격 담합인상 여부에 대해 일제히 조사하고 있으며 9월30일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9월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5개팀, 36명의 조사관을 투입했으며 본부가 경기․강원도, 대전사무소가 충청도, 광주사무소가 전

라도, 대구사무소가 경상북도, 부산사무소가 경상남도 주유소를 각각 조사한다.

공정위는 주5일 근무제 등으로 교통량이 많은 국도변 주요소 가운데 유류 판매가격이 동일하거나 주변지역

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실제 특정도로 주변과 특정지역의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이 확인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일부 주유소들이 담합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판매할 가능

성이 높아졌고 창원시청이 관할지역 주유소들의 유류 가격이 동일하다며 담합조사를 의뢰해 조사를 시작했다”

고 밝혔다.

창원지역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인근지역인 마산, 김해, 진해보다 훨씬 높고 주유소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4년 8월부터 SK, LG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기업의 석유제품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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